
- 1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6 - 122호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4호(2010.09.02.)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03호(2010.11.11.)로 정비계획 정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3-56호(2013.05.16.),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6-45호(2016.05.19.),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6-113호(2016.11.29.),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8-19호(2018.02.01.),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8-145호(2018.06.14.),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0-41호(2020.03.12.),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0-177호

(2020.08.20.),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1-42호(2021.03.11.),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1-89호

(2021.05.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41호(2024.03.21.),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4-93호

(2024.05.16.)로 정비계획 변경된 방배동 946-8번지 일대의 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변경없음)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없음)

구 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46-8번지 일대
176,710.2 - 176,7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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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변경없음)

구 분 내 용

추정
비례율

∙ 추정 비례율 산정 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총자산 총액 × 100%
∙ 추정 비례율 : 245%
   ⇒ (4,647,690,349,831원 - 2,126,518,285,767원) / 1,029,049,822,067원 × 100%
   - 총 수입 추정 : 4,647,690,349,831원
   - 총 지출 추정 : 2,126,518,285,767원
   - 종전자산총액 추정 : 1,029,049,822,067원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감정평가 추정을 통한 종전자산총액 산출

추정
분담금
산출

∙ 추정 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 비례율)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원) 추정 권리가액(B) 추정 분담금(A-B)
59A 1,051,390,449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 비례율(245%)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에서 추정 권리가액을 

감액한 결과가 (+)인 경우는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며, (-)인 경우는 토

지등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환급금임)

59B 1,032,414,706 
59C 1,058,081,250 
84A 1,366,343,035 
84B 1,371,787,500 
84C 1,373,000,000 
101A 1,559,119,071 
101B 1,563,578,409 
114A 1,713,111,202 
114B 1,696,152,525 
143A 2,086,746,154 
164P1 3,366,537,500 
164P2 3,404,400,000 
164P3 3,415,475,000 
175P 3,671,283,333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3-109호(2023.08.31.)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기준

※ 상기 추정 분담금 추산액 산출은 예시(안)이며, 추후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변경될 수 있음

4.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76,710.2 - 176,710.2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32,256.5 - 32,256.5 18.3 -

도 로 13,295.1 증) 80.4 13,375.5 7.6 중로 2-490호선과
공공공지 중복결정공공공지 1,247.4 - 1,247.4 0.7

공 원 10,502.7 감) 80.4 10,422.3 5.9 소공원, 어린이공원

체육시설 7,758.7 - 7,758.7 4.4 -

사회복지시설 700.0 - 700.0 0.4 -

획 지

소 계 144,453.7 - 144,453.7 81.7 -

획지 1 61,895.2 감) 80.4 61,814.8 35.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획지 2 82,053.4 증) 80.4 82,133.8 46.4

획지 6 505.1 - 505.1 0.3 유치원부지

※ 변경사유 : 도로폭원 및 소공원 선형 변경에 따라 면적 변경사항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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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76,710.2 - 176,710.2 100 -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3,861.2 감) 80.4 13,780.8 7.8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7,758.7 - 7,758.7 4.4 -

제2종일반주거지역 155,090.3 증) 80.4 155,170.7 87.8 -

n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방배동

967-25번지 
일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80.4 -
∙ 소공원 선형 변경으로 감소되는 소공원 부지의 

용도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 

n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64 40~43
주간선
도로

4,150
(314)

서초동
(84호 광장)

사당동
1001-31번지

일반
도로

- 건고시 제145호
('78.6.15) -

기정 중로 1 461 20
국지
도로

423
방배동
964-13

방배동
944-26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4호
(2010.09.02.)

-

기정 중로 2 489 18
국지
도로

614
방배동
864-41

방배동
971-6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4호
(2010.09.02.)

-

기정 중로 2 490 15
국지
도로

342
방배동
963-27

방배동
958-1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4호
(2010.09.02.)

-

변경 중로 2 490 15~18
국지
도로

342
방배동
963-27

방배동
958-1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4호
(2010.09.02.)

가감속
차로 확보

기정 중로 3 491 12
국지
도로

368
방배동
970-33

방배동
965-42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4호
(2010.09.02.)

-

※ (   ) 내용은 본 “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에 관계되는 도로에 대한 내용임

n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490

중로 
2-490

∙ 도로폭원 및 선형 일부변경
 - 폭원 15m → 15~18m

∙ 중로2-490의 가감속차로(3m) 확보에 따른 도로폭원의 
일부변경 



- 4 -

2) 공간시설
가) 공원 

n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공원 소공원 방배동 967-25번지 일대 6,702.5 감) 80.4 6,62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4호
(2010.09.02.)

-

기정 - 공원 어린이공원 방배동 972-5번지 일대 3,800.2 - 3,80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4호
(2010.09.02.)

-

n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원
∙ 공원 선형 및 면적 변경
 - 면적 : 6,702.5㎡→6,622.1㎡

(감 80.4㎡)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공원옹벽과 
건축물 외곽부분까지의 이격거리 확보(5m 이상)를 위한 
공원 선형 및 면적 일부변경

나) 공공공지

n 공공공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공공공지 방배동 961-1번지 일대 1,247.4 - 1,247.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41호
(2024.03.21.)

중로 2-490호선과
중복결정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체육시설(변경없음)

n 체육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체육시설 - 방배동 974-3번지 일대 7,758.7 - 7,758.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41호
(2024.03.21.)

-

나)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n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사회복지

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관

방배동 972-5번지 일대 700 - 70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41호
(2024.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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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구분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관리사무소

방배동
946-8번지

일대

683.36 증) 2.15 685.51 -
변경 경로당 938.06 감) 0.11 937.95 937.8㎡

주민공동
시설

8,285.0㎡
이상

기정
도서실

(작은도서관)
404.90 - 404.90

404.4㎡
(전용면적기준)

기정 어린이집 938.00 - 938.00 937.8㎡
변경 어린이놀이터 2,732.68 증) 49.34 2,782.02 2,732.68㎡
변경 주민운동시설 984.10 감) 157.39 826.71 -
변경 기타주민공동시설 17,284.14 증) 6.66 17,290.80 -
변경 서울형 키즈카페 1,658.00 증) 0.91 1,658.91 돌봄시설

※ 변경사유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6-10호, 2026.1.8.) 사항을 반영한 면적 변경

※ 기타주민공동시설은 피트니스, GX, 골프장, 스파, 탁구장, 연회장, 동호회실, 수영장임

※ 어린이집(국공립)과 서울형 키즈카페는 서초구에 무상 임대

8.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동)

비 고
명 칭

면 적
(㎡)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기정
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76,710.2
방배동

946-8번지 일대
691 - - 691 - -

9.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용 도

건폐율
(%)

정비계획
 용적률(%) 높이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
계획

예정
법적상한

기정

방배5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176,710.2

A-1 61,895.2
방배동 946-8번지 일대 공동주택 30 이하

210
이하

241.05
이하

100m 이하
A-2 82,053.4

변경
A-1 61,814.8

방배동 946-8번지 일대 공동주택 30 이하
210
이하

241.05
이하

100m 이하
A-2 82,133.8

기정 A-5 7,758.7 방배동 974-3번지 일대 체육시설 60 이하 200 이하 7층 이하

기정 A-6 505.1 방배동 972-1번지 일대 유치원 60 이하 150 이하 4층 이하

기정 A-7 700 방배동 972-5번지 일대 사회복지시설 60 이하 150 이하 4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주택공급 계획 (세대수)

구  분
(전용면적 기준)

세 대 수(세대)
비율(%)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3,064 - 3,064 100

60㎡ 이하 901 - 901 29.4
60㎡ 초과 ~ 85㎡ 이하 1,174 - 1,174 38.3

85㎡ 초과 989 - 989 32.3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없음

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 서초대로변 : 건축한계선 7m 지정
∙ 서초대로 외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 5m 지정
∙ 공공보행통로 1개소 (지역권 설정, 지역권자 : 서초구, 서초구-조합 간 합의서 체결 예정)

기 타 사 항 ∙ 정비계획용적률 : 210% 이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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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건축물에 관한 계획 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획지면적 변경
 - A-1 : 61,895.2㎡→61,814.8㎡(감 80.4㎡)
 - A-2 : 82,053.4㎡→82,133.8㎡(증 80.4㎡)

∙ 도로폭원 및 소공원 선형 변경에 따른 획지면적 변경

n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변경없음)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
계   획

계(㎡)
(구역면적)

택지(㎡)
(공동주택,
유치원)

정비기반시설(㎡) 기반시설(㎡)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A)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B)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C)

체육시설
(E)

사회복지시설
(F)

건축물
조성비용

토지환산 면적
(G)

176,710.2 144,453.7 23,797.8 5,000 22,422.8 7,758.7 700 7,706.5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면적
(순부담)

•순부담면적 = ( A – B – C ) + ( E + F + G )
            = (23,797.8㎡ - 5,000㎡ - 22,422.8㎡) + (7,758.7㎡ + 700㎡ + 7,706.5㎡) = 12,540.2㎡

계획(기준)
용적률

• 계획용적률 190%

허  용
용적률

• 세입자 손실보상 = 0.05%
• 돌봄시설 = 5%

개발가능
용 적 률
산    정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β = 190.0% + 5.05% = 195.05%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가중치×α토지 + 1.3×α건축물1 + 0.7×α건축물2)
                = 195.05%×(1+1.3×0.79×0.0335+1.3×0.011104+0.7×0.042245) = 210.33%
• 정비계획 용적률 = 210% < 210.33%

• 가중치 : 기반시설 용적률 ÷ 사업대상지 용적률 = 150% ÷ 190% = 0.79
• α토지 : 4,833.7㎡ ÷ 144,453.7㎡ = 0.0335
• α건축물1 : 1,604㎡ ÷ 144,453.7㎡ = 0.011104 (2019년 1월 이전 건축물 토지환산 면적)
• α건축물2 : (7,706.5㎡ - 1,604㎡) ÷ 144,453.7㎡ = 0.042245 

(2019년 1월 이전 건축물 토지환산 면적 제외)

※ α건축물1은 2019년 1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운영 기준의 경과규정에 따라 기준 이전 토지환산 면적은 계수 1.3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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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건축물 조성비용 토지환산(변경없음)
구 분 내 용 비 고

사회복지시설 대지면적 700㎡ -

사회
복지
시설

노인
요양

연면적 400㎡ -

조성비
계획

조성비 기준 2,546,000원/㎡ 2013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노인요양 2,000㎡ 미만

조성비 산정 1,018,400,000원 -

토지환산 면적 156.15㎡ -

장애인
복지관

연면적 600㎡ -

조성비
계획

조성비 기준 2,442,000원/㎡ 2013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장애인복지관 1,000㎡ 미만

조성비 산정 1,465,200,000원 -
토지환산 면적 224.65㎡ -

체육시설 대지면적 7,758.7㎡ -

체육시설

연면적 18,181㎡ -

조성비
계획

조성비 기준 2,628,000원/㎡ 2013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다목적체육관 10,000㎡ 초과

조성비 산정 47,779,668,000원 -
토지환산 면적 7,325.7㎡ -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부지 1㎡당 감정가격 6,522,120원/㎡ 2013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산술평균 감정가

토지환산 면적 합계 7,706.5㎡ -

※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부지 감정가격이 2013년 사업시행계획인가 기준이므로 시설별 조성비(공사비)도 2013년 기준 공사비로 책정하였으며 
추후 실제 공사 시 공사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업제안자는 인·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원가계산한 내역서를 검증하여 인·허가 시점에 확정된 시설과 동일한 성능 및 품질의 시설을 준공 
시점에 제공함

※ 체육시설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운영 및 관리함
※ 사회복지시설은 서초구로 귀속되며, 서초구청장이 운영 및 관리함
※ 향후 토지평가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층고, 형태 등은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 용도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

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됨
※ 체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의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내용에 대하여 결정 도서에 합의서 첨부함

10.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 주변 지역의 경관요소로서 대상지 주변 녹지, 공원과의 최대한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
• 주변 지역과 연계, 지형을 고려한 층고 계획으로 변화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
• 단지 내부에 여유있는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를 유도

-

환경보전

토지이용
• 주변 공동주택 단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

-

대 기 질
• 공해에 강한 대기오염 정화수 식재
• 수관용적인 높은 수종으로 평면적인 식재가 아닌 관목과 교목이 어우러진 

입체적인 식재 계획을 통해 녹지를 최대한 확보
-

수    질 • 공사 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폐 기 물
• 공사 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발생 폐유는 수거 후 위탁처리
• 지구 내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 서울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한 최종 처리

-

소음,진동
• 진출입로 차량 운행 시 경적 사용 금지
• 진출입로 등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 부지 내에 녹지 최대한 확보

-

재난방지

• 피난 및 응급차량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 내구성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하고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사용
• 녹지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투수성 포장재 사용률을 높여 전체적으로 투수면적을 

확대함으로써 침수피해에 대응
• 교통사고 피해 감소를 위해 보행자 중심의 도로체계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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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 정비계획시 교육환경 보호계획
n 통학로 주변 학생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Ÿ 안전펜스(보행자 방호울타리) : L = 200m
Ÿ 도로표지, 안전표지판 및 험프 설치
Ÿ 보도는 학생들의 안전 및 통학 시 집중되는 통행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2) 공사 시 교육환경 보호계획 
Ÿ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 진동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저감방안의 마련을 통해 교육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함
n 저감방안
Ÿ 건설장비는 Power Level이 높고 공사 특성상 사용 장소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음원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장비의 중복 가동이나 고소음 · 고진동을 일으키는 장비투입의 지양 등 공정상 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가 최선의 대책으로 판단됨

Ÿ 따라서, 사업지구 주변의 주거지역 등에 대하여는 공사 시 다음과 같은 음원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소음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함

  - 작업시간을 가능한 한 주간(06:00~18:00)으로 제한
  - 작업차량의 주거지역 통과 시 차속(20km/hr) 이내로 제한
Ÿ 주거지역 등에 인접한 구역에서는 진동발생이 큰 장비를 억제하고, 진동영향이 적은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진동 영향 최소화
Ÿ 공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주민에게 공사의 목적 및 내용을 설명하고,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소음원과 

수음점 사이에 가설방음판넬 등 구조물을 설치하여 발생되는 삽입손실치(회절감쇠, 투과손실)로 소음도를 
저감시키는 방법으로 본 사업지구에서는 H=3~6m의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여 소음감쇠 뿐만 아니라 
주변 주거지역에 대한 미관 등의 영향을 최소화 함

Ÿ 가설방음판넬 설치 후에도 2개 지점에서 생활소음규제기준(주거지역, 공사장) 주간 65dB(A)을 초과
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추가적인 저감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소음 저감 효과 ]

정온시설명
이격거리

(m)
가설방음판넬 높이

(m)

저감 전
예측소음도

(dB(A))

저감 후 
예측소음도

(dB(A))

생활소음
규제기준
(dB(A))

이수중학교 7 6 78.1 64.8 65

※ 해당지역 예측소음도는 지형적인 조건을 제외한 단순 이격거리에 따른 예측소음으로 사업지 구역별의 합성 소음도를 이용함

※ 소음기준은 주거지역 중 공사장 생활소음규제기준인 65dB(A)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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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변경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기존 : 2,551세대
계획 : 3,064세대
증가 : 513세대

해당사항 없음 -

13.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가)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계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계 유허가 무허가

691 661 30 691 691 -

나) 거주현황

유형별
주택 호수

거주 가구수 구역 내 거주 인구수
비고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가옥주 세입자

주거용건축물 661 2,551 604 1,947 6,875 1,539 5,336 -

다) 규모별, 유형별 거주현황

구 분
계
(동)

단독주택(동) 공동주택(동)

소계 단독 다가구 기타 소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합 계 661 586 519 1 66 75 6 - 69 -

60㎡
이하

소계 54 54 49 - 5 0 0 - 0 -

30㎡ 이하 8 8 7 - 1 - - - - -

30㎡ 초과 ～ 50㎡ 이하 26 26 25 - 1 - - - - -

50㎡ 초과 ～ 60㎡ 이하 20 20 17 - 3 - - - - -

60㎡ 초과 ～ 85㎡ 이하 338 327 313 - 14 11 - - 11 -

85㎡
초과

소계 269 205 157 1 47 64 6 - 58 -

85㎡ 초과 ～ 135㎡ 이하 179 151 147 1 3 28 - - 28 -

135㎡ 초과 90 54 10 - 44 36 6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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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변경없음)
구 분 계(세대) 조합원/일반분양(세대) 국민주택규모 주택(세대) 비 고

합 계 3,064 2,798 266 -

60㎡
이하

소 계 901 635 266 -

30㎡ 이하 - - - -

30㎡ 초과 ∼ 50㎡ 이하 - - - -

50㎡ 초과 ∼ 60㎡ 이하 901 635 266 -

60㎡ 초과 ～ 85㎡ 이하 1,174 1,174 - -

85㎡
초과

소 계 989 989 - -

85㎡ 초과 ～ 135㎡ 이하 919 919 - -

135㎡ 초과 70 70 - -

14.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n 정비계획수립에 있어 각종 범죄 유발가능성이 있는 환경요소를 제거하고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

하여 인간성을 유지·회복시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
n 청소년들이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학습·놀이·운동 및 여가공간을 충분히 확보
n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할 때에는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

(식재, 울타리, 표지 등)은 자연적 접근통제가 잘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CCTV 등의 설치를 고려
n 이웃과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각종 공공시설을 공개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15.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가 구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A-1

A 163,415.1

방배동 946-8번지 일대
61,895.2 감) 80.4 61,814.8 공동주택용지1

A-2 82,053.4 증) 80.4 82,133.8 공동주택용지2

A-3 방배동 967-25번지 일대 6,702.5 감) 80.4 6,622.1 소공원

A-4 방배동 972-10번지 일대 3,800.2 - 3,800.2 어린이공원

A-5 방배동 974-3번지 일대 7,758.7 - 7,758.7 체육시설

A-6 방배동 972-1번지 일대 505.1 - 505.1 유치원

A-7 방배동 972-5번지 일대 700 - 700 사회복지시설

n 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공동주택용지 면적 변경
 - A-1 : 61,895.2㎡→61,814.8㎡(감 80.4㎡)
 - A-2 : 82,053.4㎡→82,133.8㎡(증 80.4㎡)

∙ 도로폭원 및 소공원 선형 변경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면적 변경

변경
∙ 소공원 면적 변경
 - A-3 : 6,702.5㎡→6,622.1㎡(감 80.4㎡)

∙ 소공원 선형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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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4항에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함
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4항에 따라 인수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은 장기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것)으로 활용하여야 함
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아래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서울특별시장에게 공급(매각)

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비 고

예    정
법적상한
용 적 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상한용적률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
•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241.05% 이하

-

정비계획용적률 • 210% -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기준
(법적기준)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규모
   = (건축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241.05% - 210%) × 50% = 15.525%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면적
   = 대지면적 × 15.525% = 143,948.6㎡ × 15.525%
   = 22,348.02㎡ 이상

국민주택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계획

• 주택규모 : 공급면적 83.12㎡, 85.06㎡, 82.88㎡
• 세 대 수 : 266세대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면적 (세대수 × 공급면적)

공급면적(전용면적)(㎡) 세대수 면적(㎡)

83.12(59.72) 94세대 7,813.28

85.06(59.88) 131세대 11,142.86

82.88(59.87) 41세대 3,398.08

합 계 266세대 22,354.22

 ￭ 22,354.22㎡ > 22,348.02㎡

-

확보방법 • 정비계획용적률 초과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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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환경성 검토결과 (변경없음)

검토항목
검토
결과

환경영향 대책 및 반영사항 비고

자
연
환
경

토양 및 
지반

○ •토양 포장률의 변화
•조경녹지 및 보도 등은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

하여 우수의 지하 침투를 용이하게 함
-

지형 ○ •미약한 지형 변화 •기존 지형을 최대한 유지하여 지형 변화 최소화 -

우수유출 ○
•우수유출량의 변화가 예상되나 토양의 

투수성 및 물순환 기능이 향상 됨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자연토양을 유지

하여 우수유출량을 최소화
-

녹지 ○ •녹지면적의 변화
•주변지역의 경관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경계획을 수립하고 녹음수 위주의 식재를 계획
-

비오톱 및 
동·식물상

○ •토지이용 변화로 비오톱 유형 변화
•체계적인 녹지대 설치 등을 통하여 충분한 

비오톱 확보
-

생
활
환
경

기상·기후 
및 에너지

○ •층고 상향에 따라 바람 다소 영향 있음 •영향 정도가 경미하여 별도 대책 필요 없음 -

대기질 ○ •건설에 따른 먼지 발생
•세륜·세차시설, 비산방진망 등의 먼지 최소화 

대책 마련
-

수질 ○ •일시적인 나지로 토사 유출 •침사지 등의 설치로 저감방안 마련 -

폐기물 ○ •다량의 건축폐기물 발생 •관련법에 의해 저감대책 마련 -

소음·진동 ○ •건설에 따른 소음 발생 •가설방음판넬 등을 설치하여 소음영향 최소화 -

경관 ○ •스카이라인 변화로 경관침해 예상
•경관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아파트의 입면 배치 

및 층고제한
-

휴식 및 
여가공간

○ •공원시설의 변화
•휴게공간, 어린이놀이터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양호한 휴식 및 여가공간을 확보
-

시행중 예상되는 
환경 영향

○
•건설에 따른 소음, 먼지 등 발생 예상
•다량의 건축폐기물 발생 예상
•사업부지 내 기존 수목 보존 문제 발생

•소음, 먼지 최소화 대책 마련 및 인근 주거지 
저감방안 수립

•건축폐기물 대행업자에게 위탁처리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 조사 후 이식 대책 수립

-

18.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 계획(변경없음) 
n 정비구역 내 녹지 및 보호수 등 보존가치 수목 없음

19.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변경없음) 
n 공급평형은 85㎡ 이하 2,075세대(67.7%), 85㎡ 초과 989세대(32.3%)로 총 3,064세대로 계획하였으며, 

계획인구는 세대당 인구 2.5인/세대를 적용 약 7,660인으로 설정
구 분

세 대 규 모
비  고

합  계 85㎡ 이하 85㎡ 초과

인 구 (인) 7,660 5,188 2,472 2.5인/세대

세대수
세대수(세대) 3,064

2,075 
(국민주택규모 주택 

266세대 포함)
989 -

비율(%) 100 67.7 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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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방배5

주택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46-8번지 일대

176,710.2 - 176,710.2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76,710.2 - 176,710.2 100 -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3,861.2 감) 80.4 13,780.8 7.8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7,758.7 - 7,758.7 4.4 -

제2종일반주거지역 155,090.3 증) 80.4 155,170.7 87.8 -

n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방배동

967-25번지 
일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80.4 -
∙ 소공원 선형 변경으로 감소되는 소공원 부지의 

용도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n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64 40~43
주간선
도로

4,150
(314)

서초동
(84호 광장)

사당동
1001-31번지

일반
도로

- 건고시 제145호
('78.6.15) -

기정 중로 1 461 20
국지
도로

423
방배동
964-13

방배동
944-26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4호
(2010.09.02.)

-

기정 중로 2 489 18
국지
도로

614
방배동
864-41

방배동
971-6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4호
(2010.09.02.)

-

기정 중로 2 490 15
국지
도로

342
방배동
963-27

방배동
958-1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4호
(2010.09.02.)

-

변경 중로 2 490 15~18
국지
도로

342
방배동
963-27

방배동
958-1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4호
(2010.09.02.)

가감속
차로 확보

기정 중로 3 491 12
국지
도로

368
방배동
970-33

방배동
965-42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4호
(2010.09.02.)

-

※ (   ) 내용은 본 “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에 관계되는 도로에 대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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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490

중로 
2-490

∙ 도로폭원 및 선형 일부변경
 - 폭원 15m → 15~18m

∙ 중로2-490의 가감속차로(3m) 확보에 따른 도로폭원의 
일부변경 

2) 공간시설
가) 공원 

n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공원 소공원 방배동 967-25번지 일대 6,702.5 감) 80.4 6,62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4호
(2010.09.02.)

-

기정 - 공원 어린이공원 방배동 972-5번지 일대 3,800.2 - 3,80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4호
(2010.09.02.)

-

n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원
∙ 공원 선형 및 면적 변경
 - 면적 : 6,702.5㎡→6,622.1㎡

(감 80.4㎡)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공원옹벽과 
건축물 외곽부분까지의 이격거리 확보(5m 이상)를 위한 
공원 선형 및 면적 일부변경

나) 공공공지

n 공공공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공공공지 방배동 961-1번지 일대 1,247.4 - 1,247.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41호
(2024.03.21.)

중로 2-490호선과
중복결정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체육시설(변경없음)

n 체육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체육시설 - 방배동 974-3번지 일대 7,758.7 - 7,758.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41호
(2024.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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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n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사회복지

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관

방배동 972-5번지 일대 700 - 70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41호
(2024.03.21.)

-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구 분 가 구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A-1

A 163,415.1

방배동 946-8번지 일대
61,895.2 감) 80.4 61,814.8 공동주택용지1

A-2 82,053.4 증) 80.4 82,133.8 공동주택용지2

A-3 방배동 967-25번지 일대 6,702.5 감) 80.4 6,622.1 소공원

A-4 방배동 972-10번지 일대 3,800.2 - 3,800.2 어린이공원

A-5 방배동 974-3번지 일대 7,758.7 - 7,758.7 체육시설

A-6 방배동 972-1번지 일대 505.1 - 505.1 유치원

A-7 방배동 972-5번지 일대 700 - 700 사회복지시설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A-1
A-2

용 도
Ÿ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Ÿ 「주택법」 제2조 제13호의 부대시설
Ÿ 「주택법」 제2조 제14호의 복리시설

건폐율 Ÿ 30% 이하
용적률 Ÿ 241.05% 이하
높  이 Ÿ 100m 이하

건축선
Ÿ 서초대로변 : 건축한계선 7m 지정
Ÿ 서초대로 외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 5m 지정

대지 내 공지
Ÿ 공공보행통로 1개소

(지역권 설정, 지역권자 : 서초구, 서초구-조합 간 합의서 체결 예정)

기정 A-5

용 도 Ÿ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의 체육시설
건폐율 Ÿ 60% 이하
용적률 Ÿ 200% 이하
높  이 Ÿ 7층 이하
건축선 Ÿ 중로 3-491호선변 : 건축한계선 5m 

기정 A-6

용 도 Ÿ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
건폐율 Ÿ 60% 이하
용적률, Ÿ 150% 이하
높  이 Ÿ 4층 이하
건축선 Ÿ 중로 3-491호선변 : 건축한계선 5m 

기정 A-7

용 도
Ÿ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의 사회복지시설

건폐율 Ÿ 60% 이하
용적률 Ÿ 150% 이하
높  이 Ÿ 4층 이하
건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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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구분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A-1
A-2

Ÿ 공공보행통로 1개소
- 공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권 설정 

(지역권자 : 서초구, 서초구-조합 간 합의서 체결 예정)
-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하여야 하며,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음

-

나.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구분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A-1
A-2

Ÿ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해 대상지 주⋅부출입구를 제외하고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항

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함

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봄

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4항에 따라 인수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장기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것)으로 활용하여야 함 

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아래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서울특별시장에게 공급(매각)
하여야 함

[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

비율(%)

국민주택규모 주택

세대수 비율(%)
전체세대수 대비 

비율(%)

합 계 3,064 100 266 100 8.7

60㎡ 이하 901 29.4 266 100 8.7

60㎡ 초과 ~ 85㎡ 이하 1,174 38.3 - - -

85㎡ 초과 989 3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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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환경관리계획(변경없음)

검토항목
검토
결과

환경영향 대책 및 반영사항 비고

자
연
환
경

토양 및 
지반

○ •토양 포장률의 변화
•조경녹지 및 보도 등은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

하여 우수의 지하 침투를 용이하게 함
-

지형 ○ •미약한 지형 변화 •기존 지형을 최대한 유지하여 지형 변화 최소화 -

우수유출 ○
•우수유출량의 변화가 예상되나 토양의 

투수성 및 물순환 기능이 향상 됨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자연토양을 유지

하여 우수유출량을 최소화
-

녹지 ○ •녹지면적의 변화
•주변지역의 경관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경계획을 수립하고 녹음수 위주의 식재를 계획
-

비오톱 및 
동·식물상

○ •토지이용 변화로 비오톱 유형 변화
•체계적인 녹지대 설치 등을 통하여 충분한 

비오톱 확보
-

생
활
환
경

기상·기후 
및 에너지

○ •층고 상향에 따라 바람 다소 영향 있음 •영향 정도가 경미하여 별도 대책 필요 없음 -

대기질 ○ •건설에 따른 먼지 발생
•세륜·세차시설, 비산방진망 등의 먼지 최소화 

대책 마련
-

수질 ○ •일시적인 나지로 토사 유출 •침사지 등의 설치로 저감방안 마련 -
폐기물 ○ •다량의 건축폐기물 발생 •관련법에 의해 저감대책 마련 -

소음·진동 ○ •건설에 따른 소음 발생 •가설방음판넬 등을 설치하여 소음영향 최소화 -

경관 ○ •스카이라인 변화로 경관침해 예상
•경관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아파트의 입면 배치 

및 층고제한
-

휴식 및 
여가공간

○ •공원시설의 변화
•휴게공간, 어린이놀이터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양호한 휴식 및 여가공간을 확보
-

시행중 예상되는 
환경 영향

○
•건설에 따른 소음, 먼지 등 발생 예상
•다량의 건축폐기물 발생 예상
•사업부지 내 기존 수목 보존 문제 발생

•소음, 먼지 최소화 대책 마련 및 인근 주거지 
저감방안 수립

•건축폐기물 대행업자에게 위탁처리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 조사 후 이식 대책 수립

-

Ⅲ.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2. 용도지역 결정도(기정/변경)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4. 정비계획 결정도(기정/변경)

  5.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6.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변경)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서 : 생략

Ⅴ.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초구 재건축사업과(☎02-2155-7305)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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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이 하 여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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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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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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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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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이 하 여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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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


